
[별표 2] 공무직근로자 자격조건(제7조 관련)
직  종 자 격 조 건  공   통

인권전문상담사

-인권 관련 분야 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자

-국내외 인권단체에서 상담,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

람

-국가기관, 법률구조공단 등에서의 민원상담 경력이 1년 

이상인 사람

-위원장이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

다고 인정한 사람

- ｢국가공무원법｣ 
제33조(결격사유) 
각호의 1에 해당하지 
않는 자

행

정

실

무

사

기록관리 -기록관리학 전공자로서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

운영지원
-회계 관련 기초적인 소양을 갖춘 사람

-전산 정보 처리 능력(엑셀 등)을 갖춘 사람

지역행정

지원

-전산 정보 처리 능력(엑셀 등)을 갖춘 사람

-국내외 인권단체에서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

사이버

튜터

-미디어영상 또는 컴퓨터공학(과학) 전공자로서, 1년 이

상 웹디자인 또는 웹프로그램 관련 업무 경력자 [우대] 

-웹디자인 또는 정보처리계열 자격증 보유자로서, 1년 

이상 웹디자인 또는 웹프로그램 관련 업무 경력자 [우

대] 

-사이버교육 관련 전공 또는 자격증 보유자로서 1년 이상 

관련 업무 경력자

-원격교육 관련 전공 또는 자격증 보유자로서 1년 이상 

관련 업무 경력자

-평생교육 관련 전공 또는 자격증 보유자로서 1년 이상 

관련 업무 경력자

-인권교육 관련 전공 또는 자격증 보유자로서 1년 이상 

관련 업무 경력자

운전원
- 1종 대형 운전면허증 소지한 사람

- 1종 보통 운전면허증 소지한 사람

※ 업무특성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부서의 장은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자격을 정할 수 있음


